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 
 
 
  
당사는 당사자의 주식거래내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아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

제17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
  
  

1)   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
-      발행회사인 디케이엠이㈜의 주요주주 

 

 
2)    단기매매차익 금액 

-    191,496,355원 
 

 
3)   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
     -    2025년 12월 24일 
 

 
4)  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(현황) 

-      2개월 이내 반환청구 하겠음 
 

 
5)    주주의 권리 

-     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

있으며,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

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

있습니다. 


